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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회 목포시의회 제 1차 회의록

1. 일 시: 단기 4285(1952)년 5월 24일 오전 10시 30분

2. 장 소: 목포시청 회의실

3. 개의성립:

 1) 참석의원: 17명

    劉正斗, 李小圭, 李福柱, 明南喆, 林一男, 金南鎭, 李在洪, 陳福春, 

    金八用, 鄭應杓, 金慶禧, 朴贊圭, 金吉煥, 金采庸, 金子洪, 吳世一,

    金永完 

 2) 불참의원: 4명

    金三星, 金京炫, 文宅鎬, 李文吉

4. 개 회 식:

 1) 국민의례

 2) 개 회 식: 朴燦大 간사

 3) 식    사: 劉正斗 의장

 4) 요    지

  (1) 제의안의 개략

  (2) 교육위원 선거에 대한 취지 및 방안

   ① 관치교육으로부터 민주교육으로의 전환

   ② 초당파적이고 인물본위

 5) 만세삼창

 6) 개 식 사

5. 개회선언

 劉正斗 의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오전 10시 40분)

※ 金三星, 金京炫의원 참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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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보고사항:

 1) 제 1회 임시의회 제 6차 회의록 보고: 朴燦大 간사

 2) 의안 접수보고: 朴燦大 간사

 3) 식량대책 위원회 경과 보고: 李福柱의원

※ 요지 별지와 같음

◇ 金永完의원 긴급 동의

- 사고미가 속출하고 있는 바 현하 식량사정에 비추어 행정당국의 대책여하

를 설명케 한 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

 5월 27일 입찰보도전 310叺(입-가마니)

◇ 徐良鳳 부시장

- 사고미라 함은 금융조합에서 정부미 취급 중 침수 혹은 부패된 것을 말하

는 것이고, 이는 도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대처케 되는 것으로서 시에

는 이 조치상황 및 통지가 오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는 그 지시가 없고 

특수한 계획 없음

◇ 金永完의원

- 시로서는 사고미 처리책에 대하여 하등의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5월 27일 

입찰한다는 사고미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의 긴급대책 강구로 제의(재청 있음)

◇ 朴在祐시장

- 사고미에 대하여는 시로서 즉시 대책을 강구할 것이오니 여차 취급토록 요

망(춘궁기 극복에 대한 식량대책 설명)

◇ 劉正斗의장

- 金永完의원 제의 안에 재청이 있은 후 개의가 없으니 산업위원회에 회부할 

것을 가결 

◇ 陳福春의원

- 단기 4285(1952)년도 업세 조사에 대하여 납부자의 3분지 1 이상이 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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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립하고 있다 함은 그 조정의 불합리함을 표현하는 것이니 차에 대한 방안

을 강구할 것을 요망

◇ 劉正斗의장

- 陳福春의원 발언은 의견으로 접수

7. 부의안건:

 1) 목포시 교육위원회 위원선거

 2) 단기 4285(1952)년도 목포시 각 특별회계 예산보고

 3) 연도내 일시차입의 건

 4) 단기 4285(1952)년도 식량특별회계 예산 추가의 건

 5) 경이안건의 의결권 위임의 건

8. 토의 및 안건:

 1) 목포시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

◇ 劉正斗의장

- 위원선거에 대한 관계조문 설명

◇ 金京炫의원

- 입후보자의 약력발표 제의 성립

◇ 朴燦大 간사 - 약력발표

◇ 陳福春의원

- 학구별 당선제의 법적처리 대책 결정 제의

◇ 劉正斗의장

- 학구별 선거 문제는 제 1회 제 6차 회의에서 결의된 것이니 차에 의할 것

임(3분간 토론)

◇ 劉正斗의장

- 위원 선거는 학구별로 단기 무기명 투표할 것을 선포



- 83 -

◇ 鄭應杓의원

- 감표의원 2명은 의장이 지명할 것을 동의 성립

◇ 劉正斗의장

- 감표의원: 金吉煥, 金永完의원을 지명

※ 투표개시 및 상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오전 11시 50분)

학 구 

별

입 후 

보 자

 제     1     회  제     2     회 

1 차 2 차 결 선 적 요 1 차 2 차  결 선 적 요

북

교

국

민

학

교 

학

구

金鍾植 7 6 7 2 5 10 당 선

申永均 1 1

金炳基 1 5 8 9

1 1 4 3

1 1

李根彰 6 1

梁甲潤

車南履 9 11 12 당 선

※金容鎭 1

무효투표 1

계 19 19 19 19 19 19

註: ※표는 동학구의 입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(이하 동)

◇ 李在洪의원

- 오전 회의의 휴회동의 성립

◇ 劉正斗의장

- 휴회선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오전 12시 32분)

◇ 劉正斗의장

- 속개선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오후 2시 35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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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투표개시 및 상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오후 2시 40분)

학 구 

별

입 후 

보 자

제     1     회  제     2     회

1 차 2 차 결 선 적 요 1 차 2 차 결 선 적 요

산

정

국

민

학

교

학

구

조병선 1 7

천독근 4 2

박찬술 4

황무신 1

김병호 4

※조양원 4 9

※양갑윤 1

※이근창 1

8명 19 19계

◇ 劉正斗의장

- 2차 투표의 결과를 결선투표에 부할 것이니 당초 선거방법에 있어서 학구

별로 선거제를 택하 던 바 다수 득점자의 한사람인 趙良元은 타학구 입후

보자이오니 유의할 것을 요함

◇ 林一男의원

- 선거방법에 있어 학구제로 의결한 이상 차에 의함이 원칙일 것이니 산정국

민학교 학구로 입후보한 자 중에서 다수 득점자를 가지고 결선 투표할 것을 

동의(토론: 1시간 18분)

※ 토론요지:

 학구단위 선거 취지는 1학구당 2명씩 배열 선출하고자 된 것이라는 것과 

학구단위의 선거로 주장한 것은 그 학구단위로 출신자 입후보제를 채택 의

결한 것이니 제 1회 제 6차 결의가 취소되지 않는 한 등록된 입후보자 학구

에 해당된 자라야 한다는 양안

※ 식량대책 위원회 활동 경과

 지난 5월 14일 제 1회 본회의 제 4차 회의석상에서 긴급대책 위원회를 구

성하여 긴박한 식량대책을 강구하자는 金京炫의원의 긴급동의로 재석 의원 

21명, 찬성의원 21명으로 긴급대책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가결하 으며, 이어 

劉正斗의원, 金采庸의원, 金永完의원으로 하여금 준비위원을 구성하고 동 위

원으로 하여금 실시 요강을 기초케 하여 5월 15일 문교사회위원회에 제안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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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가결하 음. 

 5월 15일 제 5차 회의석상에서는 李在洪의원의 긴급동의로 금차 회의중 의

원의 세비(일비 의원 변상비)를 극빈자 구호자금에 충당하는 결의가 있었고, 

5월 16일 제 6차 회의에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인 金京炫의원으로부터 긴

급 양곡대책위원회 경과보고 및 회칙낭독과 아울러 설명이 있었으며, 이어 

李文吉의원의 동의로 사회과장이 구호자금을 염출하여 극세민용으로 도로부

터 특배해 온 50석에 대한 식량의 무상 배급을 실시토록 교섭위원을 문교사

회위원회에 일임키로 만장일치 가결하 으나 시 사회과의 구호자금이 없는 

관계로 인하여 유상 배급키로 하 음.

 현재 기아선상에 있는 가족에 한하여 매 세대 당 백미 1斗(두-말)씩 배급키

로 되었으나 이를 매 세대 당 5升(승-되)으로 감하여 세대수를 배로 증가키

로 하여 5월 22일 우리 전 의원이 다음과 같이 각 동을 담당하여 시 직원 

및 동양곡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합동하여 각호를 방문하여 수배대상자에게 

배급표를 직접 교부하 으며, 현재 금동 상설배급소에서 배급실시 중에 있음

※ 각동 담당표

동     별 배정수량 배정세대수 담담의원

龍      塘 24斗 48世帶 金 南 鎭

山 亭  1區 50 100  林 一 男

山 亭  2區 23 46   劉 正 斗

山 亭  3區 23 46   金 三 星

大 成  1區 19 38   李 在 洪

大 成  2區 36 72   金 吉 煥

陽      洞 25 50   金 八 用

竹 橋  1區 24 484   鄭 應 杓

竹 橋  2區 32 64   李 福 柱

竹 橋  3區 39 78   李 文 吉

竹 橋  4區 31 62   金 子 洪

竹 橋  5區 10 20   鄭 應 杓

湖      南 10 20   金 永 完

南      橋 6 12   朴 贊 圭

北      橋 8 16   文 宅 鎬

竹      橋 14 28   金 采 庸

務      安 6 12   李 小 圭

東      明 34 68   吳 世 一

榮      海 16 32   吳 世 一

儒      達 10 20   金 慶 禧

萬      戶 16 32   金 京 炫

西      山 23 46   明 南 喆

溫     錦 21 42   陳 福 春

計 500 1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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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회 목포시의회 제 2차 회의록

1. 일 시: 단기 4285(1952)년 5월 26일 오전 11시 15분

2. 장 소: 의회 의사당

3. 개의성립:

 1) 출석의원: 18명

    劉正斗, 李小圭, 李福柱, 明南喆, 金三星, 金南鎭, 李在洪, 

    陳福春, 金京炫, 文宅鎬, 金八用,  鄭應杓, 金慶禧, 朴贊圭,

    金采庸, 金子洪, 吳世一, 金永完

 2) 불참의원: 3명

    林一男 ,李文吉, 金吉煥,

4. 개의선언

 劉正斗 의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오전 11시 15분)

5. 보고사항: 

 1) 제 2회 임시회의 제 1차 회의록: 朴燦大 간사

 2) 시교육위원회 입후보자 취하 보고: 朴燦大 간사

    (취하자) 서부교학구 白斗成, 중앙교 崔香春

 3) 사고미에 대한 행정부 대책 보고: 시 산업과장(별지와 여함)

◇ 金永完의원

- 시로서는 사고미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하등의 대책이 없다 하오니 직접 

당무자인 과장은 이 문제를 여하히 생각하는가?

◇ 교육청 서무과장 金容俊 

- 도지사가 공고하여 명일 입찰케 되는 것이오니 나로서는 답변할 수 없음

◇ 金永完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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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고미를 발견하 을 시는 행정당국으로서 응당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여야 

할 것이다. 대통령 103호로서는 모리배 단속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

면 결국 모리배를 조장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등 도리가 없다함은 무

책임하다 아니할 수 없으니 당장 찦차를 빌려 타고 도에 가서라도 해결할 

문제요, 시에서 금융기관과 입찰자와 타협하여 최하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

문제가 아닌가?

◇ 교육청 서무과장 金容俊 

- 그에 대한 책임은 느끼나 도가 공개 입찰하는 것이오니 도지사에게 권한이 

있는 것이오, 또 공개입찰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할 수 없어 시 

산업과장으로서는 해결 지을 수 없는 것임

◇ 李小圭 의원

- 몇몇 의원이 애국적인 발언을 안 하더라도 식량문제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

아는 것이오. 또 불가항력에 의해서 긴한 사고미의 처리를 산업과장이 여하

히 책임질 수 있으며, 도지사의 공고로 명일 입찰하게 되었는데 그 발언은 

시민을 위한 발언이나 불가능한 일을 요구함은 공격하기 위한 공격이라 할 

수 있으니 발언의원이 도에나 중앙에 가서 해결토록 하고 위사 진행할 것을 

동의함. (재청)

 

◇ 文宅鎬 의원

- 李小圭의원과 金永完의원의 발언은 산업과장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이라 하

는데 식량사정의 실정을 말하는 것이지 공격은 아니니 李小圭의원의 발언은 

모순임.

◇ 金采庸 의원

- 金永完의원의 발언이 산업과장을 공격하기 위함이라는 李小圭의원의 발언

은 유감이며, 식량문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 계속 토론할 것을 개의

함

◇ 金永完 의원

- 내가 말함은 부패미가 아니고 明南喆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13가마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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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먹을 수 없다고 하는데,  산업과장의 보고에는 171가마니 밖에 먹을 수 

없다고 하니 지급 대책수립이 요구되는 것이다.

◇ 文宅鎬 의원

- 李小圭의원은 그 해결책이 없다고 하 으나 나는 그 해결책이 있다고 본

다.

그는 시, 금융조합, 미창이 합의되면 해결될 문제요, 또 사고미로 인정되면 

공정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이니 이를 사고미냐 아니냐로 판단할 것이

며, 사고미로 인정받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.

◇ 金南鎭 의원

- 공정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설명할 것

◇ 朴在祐 시장

-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는 백미가 아니라 벼이고 도정할 수 있다는 

것이 171가마니라 하나 1가마당 90근밖에 들지 않아 104가마니 밖에 되지 

않으며, 이것을 대개 3종으로 나눌 수 있고 단기 4285(1952)년도 132가마니 

중 55가마니는 기히 부패되어 비료밖에 되지 않는다. 그리고,

  (1) 공개입찰이라 함은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도지사가 조치

하는        것이며, 시로서는 중지케 할 수 없고,

  (2) 입찰에 시가 참가한다 하더라도 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자들과는 타

산적 경       쟁이 될 수 없고,

  (3) 시에는 매입자금으로서의 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,

  (4) 고가로 매입케 된 사고미로서는 구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며, 

차후       에는 이러한 사고미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니 양지

하시는 동시        춘궁기 구호대책에 대하여는 2단, 3단의 방안을 강구 추

진중이니 의원 각위는       여차 양지하시기 바람.

◇ 劉正斗의장

- 의사 진행에 대한 개의표결-찬 2표

 개의 부결로 동의 가결: 토론중지 의사진 순서에 따라 위원선거를 개시하

으나 위원선거에 대한 산정학구 주민으로부터 진정서가 제출되어 있으니 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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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로 하여금 보고케 함

◇ 朴燦大 간사

- 진정서 보고

6. 토의된 안건: 

  (1) 목포시 교육위원회 위원선거 계속

◇ 劉正斗 의장

- 교육위원 선거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할 것이나 보고된 진정서에는 전 

시민의 여론인 동시에 산정학구 주민의 솔직한 고백이므로 이 여론은 살리

는 것이 우리들의원의 임무인 것이니 제 1회 제 6차 회의에서 채택된 긴급

동의의 의견차이 운운에 대하여는 신중 숙고하여 양심에 쫓아 좋은 인재가 

나오도록 선거를 하여주기 바람.

◇ 金南鎭 의원

- 제 1차 회의에서부터 전국이 일제히 실시되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방법론을 

가지고 다투고 있음은 유감이다. 

- 도 장학사가 참석하 으니 위원선거에 대한 방법을 들어보기를 요망

◇ 도 장학사 羅敬珉 

- 교육법 제 20조에 군 교육위원회는 읍, 면에서 1인씩 선발구성하고 동법 

제 34조에 시 교육위원회는 시의회가 선출한다 하여 학구별 선거 운운은 명

시되지 않았으나 선거의 공평성과 지역적인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 총

무과장 회의시 도지사로부터 학구별 입후보제를 취하라는 지시도 있고 하니 

이 취지에 입각하여 공정한 선거를 하여주시기 바람.

※ 이하 토론 개시: 2시간 5분

※ 토론요지

 긴급동의에 대한 견해차이 운운하나 陳福春의원 개의 부결로서 그 취지와 

동기가 명백하니 번안되지 않는 한 학구단위로 입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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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안과, 위 긴급동의 안은 1학구에 2명씩 배치하자는 거시적 선출을 의미한 

것이라는 안의 양론

◇ 劉正斗의장

- 휴회를 선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오후 1시 55분) 

(휴회)

◇ 劉正斗의장

- 속개선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오후 3시 30분)

번안 동의가 없으면 투표합니다.

※ 토론시간: 35분간

※요지: 오전 중 토론과 동일

◇ 李在洪의원

- 6월 5일 교육감선거 관계도 있으니 5월 16일 李福柱의원의 긴급동의를 번

안하여 陳福春의원이 개의한 거시적으로 학구별로 선출하자는 데 번안 동의

함(재청 있음)

◇ 劉正斗의장

- 번안동의 표결

- 재석 18명, 찬 11명

- 찬성 3분지 2가 못되니 부결 선언

◇ 劉正斗의장

- 산회선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오후 4시 

10분)

◇ 李在洪의원

- 긴급동의로 속개동의(재청)

◇ 劉正斗의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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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긴급동의 성립이니 속개선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(오후 4시 15분)

◇ 陳福春의원

- 절충의원 5명을 선출하여 교섭동의

◇ 劉正斗의장

- 지명 요청

※ 金京炫의원 퇴장

◇ 陳福春의원

- 절충의원 지명, 劉正斗, 金采庸, 金三星, 李福柱, 文宅鎬

◇ 劉正斗의장

- 휴회선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오후 4시 59분)

◇ 劉正斗의장

- 속개선언 金京炫, 朴贊圭의원 불착석                    (오후 5시 10분)

◇ 李在洪의원

- 산정교는 뒤로 미루고 서부, 중앙학구 선거로 들어갈 것을 동의(재청)

◇ 李小圭의원

- 원칙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문제가 토의될 수 없으니 순서대로 

진행할 것

◇ 劉正斗의장

- 회의규칙상 동의나 개의도 있을 수 없으니 그대로 진행할 것을 선포

※ 의석에서 서부, 중앙교 학구 선거로 들어가자는 동의

※ 표결하라는 소리 났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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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鄭應杓의원

- 지금은 산정교 학구 투표 중이오니 다른 문제는 성립될 수 없음

◇ 劉正斗의장

- 결선투표 선언

 金永完, 文宅鎬, 李福柱의원 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오후 5시 

12분)

◇ 劉正斗의장

- 회의록 서명의원 金八用, 陳福春의원을 지명

◇ 劉正斗의장

- 산회선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오후 5시 5분 산회)

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함

단기 4285(1952)년 5월 26일

                 議長: 劉 正 斗 

                 議員: 金 八 用

 

                   〃: 陳 福 春

          作成者 書記: 高 光 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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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정부양곡사고 전말서

1. 사고양곡 수량

 단기4283(1950)년산 : 132叺

 단기4282(1949)년산 粳籾(갱인-멥쌀): 297叺 80叺

 단기4283(1950)년산 粳籾(갱인-멥쌀): 15叺 54叺

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: 445叺 44叺

 

 위 정부양곡은 단기 4283(1950)년도산 양곡으로써 6.25사변 직수 2차 긴급소

개 수송으로 인하여 누습품, 건조포장 불량품, 난대품 등이 허다하 으며, 

6.25사변으로 인하여 민심이 안정되지 못하 던 반면에 당시 매일 회착되는 

4, 5만 叺의 양곡조차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군경이 합동, 불철주야로 작업을 

추진하여 65만여叺을 미창으로 하여금 야적 혹은 불비한 창고 등에 보관케 

한 관계로 현 품을 출고할 때마다 근량 부족품을 조제 혹은 변질을 방지하

는데 전력을 경주하 으나 방대한 수량인 만큼 시일이 경과되어 불가항력의 

사고품이 생기게 되어 시, 농검, 금융기관 입회 하에 사고조사서를 작성 목

포금융조합으로부터 상부에 전말을 구신 하 던 바,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

어 지사가 금융조합연합회 도 지부장으로 하여금 사고양곡 공매처분 규정에 

의하여 공매할 것을 지시한 것이며, 공매대금은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고세입

금으로 불입될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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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회 목포시의회 3차 회의록

1. 일 시: 단기4285(1952)년 5월 31일 오전 10시 50분

2. 장 소: 의회 의사당

3. 개의성립:

 1) 참석의원: 17명

    劉正斗, 李小圭, 李福柱, 明南喆, 金南鎭, 李在洪, 陳福春,

    林一男, 金八用, 李文吉, 鄭應杓, 金慶禧, 朴贊圭,

    金吉煥, 金子洪, 吳世一, 金永完

 2) 불참의원: 4명

    金采庸, 金三星, 文宅鎬, 金京炫

4. 의사일정:

5. 보고사항:

 1)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

6. 제 1차 회의 의사 미진안건:

 1) 단기4285(1952)년도 목포시 각 특별회계 예산 보고

7. 부의안건: 시장제안

 1) 연도내 일시차입금의 건

 2) 단기4285(1952)년도 식량특별회계 예산 추가의 건

 3) 경이안건 의결건 위임의 건

8. 개의선언

 劉正斗 의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오전 10시 50분)

◇ 劉正斗 의장

- 시 교육위원 선거가 지연되어 시민에게 미안하다.



- 95 -

 초등교육의 중대성에 비추어 좋은 인재를 선출하자는 데 시간적 여유를 준 

것으로 생각되며, 문제의 주인공인 조양원씨의 득표에 있어서는 긴급동의니, 

견해의 차이니, 번안동의니 하 으나 조양원씨의 인격을 존중해서 다수 득표

자인 조양원, 조병선 양인의 결선투표 하겠음

◇ 金永完의원 긴급동의

- 요사이 나병환자들이 많이 시내에 배회하고 있으며, 특히 대반동 80명, 용

당동 25명, 산정동 35명의 나병환자가 있는데 물론 시 당국에서 이에 대한 

대책을 감당할 줄 아나 대단히 한심한 일이므로 즉시 사회과장을 출석케 해

서 의견을 청취키로 할 것이며, 내 개인의 해결방안을 말 드리자면 어제 서

장께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 이 있었으며, 지금 목포에 나병환자가 140

명이 있는데 이들을 소록도 수용소까지 이송하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산하

여 본다면,

 1. 1인당 3홉씩 6일분 식량 12斗, 가격 42만圓 정도 

 2. 부식대 1인당 1일 1,500원 6일분 120만원

 3. 선박은 해군사령관과 교섭하면 왕복 9백만원, 도합 225만원이면 완전 이

송할 수 있으므로 시 및 서와 협력해서 도에 연락하면 될 수 있는 문제이니 

사회과장의 의견을 들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자

◇ 金京炫의원

- 교위선거는 13만 시민이 지루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나병환자 처리문

제는 보류하고 교위선거를 먼저하자 개의(재청)

◇ 劉正斗 의장

- 회의규칙에 따라 나병환자 문제는 보류하고 보고사항으로 들어가겠음

9. 보고사항:

 1) 제 2회 임시회의 제 2차 회의록 낭독

※ 투표로 들어가겠음

◇ 劉正斗 의장

- 감표의원 吳世一, 金永完의원으로 지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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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투표 개시 및 상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오전 11시 20분)

學區別
立 候 

者 名

第    1    回
비고

第      2      回
비고

1 次 2 次 決 選 1 次 2 次 決 選

西

部

學

校

學

區

이상득 1

김익봉 5 5 8 10 13 當 選

조양순 6 4 4 4

박세근 2 1

최찬열 1

김경인 5 8 9 當 選

 김경현 1

강동근 1

강재옥

박찬대 1 1

計 18 18 18 18 18

◇ 劉正斗 의장

- 계속 서부학구로 들어가겠음

學區別
立 候 

者 名

第    1    回 第      2      回    

결 선 비 고 1 次 2 次 決 選

山

亭

學

校

學

區

조병선 15 當 選

조양원 3

김병호 2

차보윤 1

  김경현 1

천독근 14 當 選 

計 18 18

◇ 劉正斗 의장

- 중앙학구에 입후보한 趙良元씨 사의 표명함.

◇ 劉正斗 의장

- 결의문의 작성 및 발송은 내무위원회에 일임하겠음.

◇ 金京炫의원

- 교위선거에 있어서는 가장 신성히 진행해야 될 것인데 4,5차나 걸쳐 장난 

삼아 金京炫에게 투표한데 대하여 징계위원장으로서 아무런 말이 없어 유감

스럽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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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계위원장께서 필적을 조사해서 징계하기 바란다.

◇ 李福柱의원

- 저 역시 불쾌하다.

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며, 특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행하는 

비  투표를 조사할 수 없으며, 성립시키려면 5인 이상의 연명을 성문화시켜 

위원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.

◇ 金永完의원

- 지난 5월 25일 목포일보에 보도되어 있는 ‘조양호’를 찾아 달라는 수산시험

장의 호소가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는데 수산시험장을 출두시켜 구체적 방안

을 청취키로 하자는 동의(재청 가결)

◇ 劉正斗 의장

- 휴회선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오후 1시 30분)

◇ 劉正斗 의장

- 속개선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오후3시 5분)

◇ 김경현 의원 

- 오전 중 김 완의원이 동의한 나병환자 처리문제 보류하자는 개의를 철회

하겠음. 

◇ 金永完 의원

- 나병환자 이송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설명

(설명요지: 오전회의의 긴급동의안과 같음)

◇ 사회과장 尹柱善 

- 청소문제 및 나병환자 처리문제 설명

  (1) 시내 청소에 만전을 기하자면 마차 50대가 필요한데 현재 마차수는 12

대이다. 그 중에도 매일 4, 5대는 사고로 인하여 결필하고 있어 앞으로 마필 

관계 및 종사원 기타 문제 등으로 ‘트럭’을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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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(2) 나병환자 문제는 지금부터 10일 전에 도에 조회하여 소록도 수용소 실

정의 회답을 의뢰하 다. 회답을 받은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.

(이상 토론 50분간)

※ 토론요지: 시내 청소사업 및 나병환자 처리문제에 대하여 의원 측과 사회

과장 간의 질의응답)

◇ 李文吉의원

- 이러한 문제 등은 문교사회분과위원회와 사회과에 일임하고 의사 진행하자

◇ 劉正斗 의장

- 토론 중지 선언

10. 제 1차 회의 의사 미진안건:

※ 단기 4285(1952)년도 목포시 특별회계 예산보고

◇ 李文吉의원

-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

◇ 李在洪의원

- 수정을 요할 점이 많이 있으니 더 검토하자 개의(재청 가결)

◇ 李小圭의원

- 예산보고 검토의원으로서 내무분과위원 외에 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산

업분과위원인 李在洪의원을 모시기로 하자.

※경이안건의 의결권 위임의 건

◇ 朴燦大 간사

- 원안 낭독

※ 의원측과 총무과장간의 질의응답(20분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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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鄭應杓의원

-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(재청 가결)

※ 연도내 일시차입금의 건

※ 의원측과 총무과장간의 질의응답이 있은 후 원안대로 통과

※ 단기4285(1952)년도 식량틀별회계 예산 추가의 건

◇ 劉正斗의장

- 별로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하자 성립

◇ 劉正斗의장

- 앞으로 행정부에 부탁할 말은 의결기관인 의회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

하고 통과 전에 사용하는 부당성을 자각하기 바란다.

◇ 金子洪의원

- 내무분과위원회의 소집(6월 2일 오전 10시) 통첩을 사무국에 의뢰

◇ 金子洪의원

- 북교국민학교 교사가 숙직실에서 일금 35만圓을 도난 당했다 해서 그 금액

을 충당하기 위하여 아동 1인당 1만5천圓씩을 부과시켰다는 사실과 유달국

민학교(4학년 2반)에서는 후원회비 미납 아동을 구타하여 학교를 결석케 만

들었다는데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.

◇ 李在洪의원

- 북교국민학교 사친회 이사 한 사람으로서 그 진상을 조사하여 차기의회에 

보고하겠음

◇ 劉正斗의장

- 시내 독학하는 학생으로부터 의장에게 보내온 노무자 징용에 대한 서한문

을 간사로 하여금 낭독케 하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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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朴燦大간사

- 낭독(별지첨부)

◇ 李小圭의원

- 어제 노무징용자 수용중인 목포극장을 방문하 던 바 노무자에 대한 대우

의 모순을 목격할 때 분개 아니할 수 없으며, 사회과에 문책하고 싶다.

◇ 劉正斗의장

- 폐회선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오후 5시 25분)

◇ 폐 회 식:

1. 폐 회 식: 朴燦大 간사

2. 국기경례

3. 애국가봉창

4. 식    사: 劉正斗의장

5. 만세삼창

6. 폐    식

7. 산    회: 오후 5시 40분

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함

단기 4285(1952)년 5월 31일

                 議長: 劉 正 斗 

                 議員: 林 一 男

                   〃: 鄭 應 杓

          作成者 書記: 千 世 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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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※ 목포시교육위원회 위원 당선자 일람표                 

  

  

학  구  별 당선자명 득 표 수 적  요

北  橋  校 차 남 이 12 결선

〃 김 종 식 10 〃

西  部  校 김 경 인 9 〃

〃 김 익 봉 13 〃

山  亭  校 조 병 선 15 〃

〃 천 독 근 14 제1차

中  央  校 차 보 윤 8 추첨

〃 이 복 동 8 〃

儒  達  校 심 창 섭 11 결선

〃 박 두 순 11 〃




